
II . 日 本 의 金 融 改革 推 進 現況

1. 金融産業과 保險産業의 現況

일본의 보험산업은 國民經濟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

무청의 금융기관별 貯蓄統計에 의하면 저축잔고의 全世帶基準으로 보험산업은

27.3%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유가증권이 15.8%, 은행 등 금융기관이 53.9%,

기타 금융기관은 3.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보험산업의 부문별로는 生命保險이

16.5%로 가장 많고 損害保險은 1.9%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 損害保險의

저축성보험료와 공제 등의 類似保險實績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산업의

저축잔고에 대한 비중은 1/3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1> 저축수단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

구분
근로자 세대 전 세 대

1989 1990 1991 1992 1993 1989 1990 199 1 1992 1993

은행등 44.2 49.4 5 1.4 53.2 52.0 44.9 49.5 52.4 54.5 53.9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간이보험

27.9
19.5
1.7
6.7

28.0
19.0
1.8
7.2

27.8
18.5
1.9
7.4

28.7
19.3
1.9
7.6

29.8
19.3
1.9
8.7

23.8
15.4
1.6
6.8

24.9
15.6
1.9
7.4

24.4
15.1
1.6
7.6

25.0
15.6
1.7
7.8

27.3
16.5
1.9
8.8

유가증권
주식

23.2
13.0

18.7
9.5

16.7
7.2

13.3
6.1

13.9
6.5

28.6
17.8

23.3
13.5

20.7
10.9

17.5
8.7

15.8
7.6

기타금융기관 4.7 3.9 4.1 4.7 4.3 2.7 2.4 2.5 3.0 3.0

주 : 1) 각년 12월 31일 현재

2) '91년부터 저축에는 금투자구좌, 금저축구좌를 포함됨.

자료 : 總務聽統計局, 『平成5年 貯蓄動向調査報告』, p .23.

全 金融機關중 보험회사가 점유하는 자금량비중은 생명보험은 5%대를 계속 유

지하여 오고 있으나 1994년말에 이르러서는 13.5%로 급격히 상승하여 신탁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앞질러 도시은행의 비중 16.3%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은

과거의 1.5%대에서 1994년에 2.0%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

한 비중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10%미만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상승, 1994년기

준으로 15.5%에 달한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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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융기관별 자금량 추이

(단위 : % )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전국은행
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기타

66.2
31.2
17.7
3.1

14.2

60.7
27.7
16.4
3.2

13.4

57.8
24.8
15.5
3.7
13.8

53.5
22.1
14.9
4.2
12.3

54.3
20.0
13.9
9.3
11.1

55.0
20.5
13.6
10.3
10.6

49.7
16.3
12.7
11.3
9.4

중소기업금융기관 11.2 12.7 13.5 13.0 11.6 11.3 11.2

농림어업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
기 타

9.3
6.1
3.2

9.9
7.0
2.9

9.9
7.2
2.7

10.0
6.9
3.1

9.0
6.0
3.0

7.5
5.1
2.4

8.3
5.4
2.9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6.5
5.5
1.0

7.9
6.6
1.3

7.4
5.9
1.5

8.1
6.5
1.6

9.6
8.0
1.6

13.8
11.6
2.2

15.5
13.5
2.0

우편예금 6.7 8.8 11.4 15.6 15.5 12.4 15.2

주 : 1) 각년 12월 31일 현재

2) 자금량은 예저금, 양도성예금, 채권·신탁의 합계로 계산, 보험회사는 운용자산을 이용함.

자료 : 日本銀行調査統計局, 『經濟統計月報』. 郵政省貯金局業務部, 『郵政行政通計年報』

<표 3> 보험업의 규모( 1994년)

(단위 : 10억엔, % )

구 분 회사수
연도말

보유계약액
신계약액

수입보험료

금액 점유비

생명보험1)
내국사 27 2,006,349 182,971 29,754 50.0

외국사 3 13,810 2,214 639 1.1

손해보험
내국사 23 - - 10,838 18.2

외국사 30 - - 303 0.5

간이보험
2) - 175,878 51,508 13,280 22.3

농협공제3)
생명보험 - 227,575 19,172

4,142 7.0
손해보험 - 115,420 10,122

어협공제 - 6,011 - 68 0.1

全勞濟
생명보험 - 92,212 -

392 0.7
손해보험 - 290,458 -

縣民共濟
생명보험 - - - 57 0.1

손해보험 - - - 19 0.0

합 계 - - - 59,492 100.0

주 : 1) 개인보험, 단체보험, 개인연금의 합계임

2) 간이보험과 연금의 합계임

3) 장기공제만의 실적임.
자료 : 井口富夫, 『現代保險産業の 産業組織』, 東京 : NTT出版, 199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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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험산업(공제 등을 포함함)의 전체규모는 1994년도말 收入保險料 基準으로

59조 4,920억엔에 달한다. 이 중 내국 생명보험회사가 27개사로 50%, 내국 손해보험

회사는 23개사로 18.2%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보험산업의 규모에서 모든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가장 많고 簡易保險이 22.3%, 농협공제가

7.0%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2. 金融改革 推進背景

금융산업의 빅뱅이라는 용어는 1986년 10월에 실시된 영국 증권거래소제도의 대

개혁3)을 우주탄생의 대폭발(big bang)로 비유한 데서 시작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진

행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개혁을 일본판빅뱅 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금

융개혁이 금융산업의 競爭力提高의 필요성에 의하여 自生的으로 胎動된 것에 비하

여 일본의 금융개혁은 미국 등의 開放壓力에 의해 정부주도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

진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일본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이 규제에 順應的이고 現狀維持性向이 강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표 4>참조)4).

<표 4> 주요국의 금융개혁 유형

구분 미국 영국 일본

배 경 금융혁신 금융공동화 개방압력

개혁중심 시장주도 정부주도 정부주도

개혁속도 점진적 급진적 점진적

금융문화 역동적 역동적 현상유지적

성 과 성 공 성 공 실 패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1998.4, p .32

3) 영국에서 금융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여겨져 왔고 런던의 금융시장은 세계의 국제 금융센타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80년대 초부터 금융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국제금융가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영국 증권시장의 상대적 지위가 국제적으로 저하(뉴욕시장의 1/ 13, 동경시장

의 1/ 5)되고, 국제화의 진전과 증권업계의 대응이 미흡하며, 기술의 진전과 거래소이외에서의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증권시장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86년 10월에 수수료

의 자유화, 단일자격제도의 폐지, 증권거래소 회원사에 대한 외부자본출자 제한의 철폐 등의 금융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의 시행으로 시장에 대한 효과, 수수료 등의 인하, 증권업계의 영향과 같

은 성과가 있었다. 시장에 대한 효과로는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주식에 의한 자금조달도 확대되었

다. 수수료의 추이에 있어서는 비용이나 서비스에 부합하는 수수료 수준이 달성되었다. 증권업계의

영향으로는 증권업계의 자본력이 증가되었고 또한 일반거래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대한 고도의

노우하우 및 기술혁신이 런던시장에 도입되었고 런던이 유럽의 투자은행업무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4)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1998.4,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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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개혁은 1993년 9월부터 시작된 美日包括經濟協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다. 미일포괄경제협의는 主要 交涉對象 分野를 다섯가지의 바스켓5)으로 구성하여 추진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중 保險分野는 「規制緩和 및 競爭力」바스켓에 서브바스켓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5개의 바스켓 중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醫療技術과 電氣通信,

規制緩和 分野의 保險, 그리고 기타분야의 自動車 및 自動車部品, 이 세분야가 優先協

商分野(1994년 2월 11일의 美日頂上會談시까지 合意하는 분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산

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및 자유화가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美日包括經濟協議의 진행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일본경제가 21세기의

고령화사회에 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경제사회제도를 구조적으로 변혁할 필요성

이 있으며,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21세기 일본

경제를 지탱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하에 1996년 11월 하시모토총리의

發議(Initiative)에 의해 금융개혁에 착수하였다.

더 나아가 국제화와 정보·통신의 기술혁신이 진전되고 구미 금융시장에 있어서

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할 뿐 아니라 1999년에는 유로화의 출현에 따라 큰 변화

가 예견됨에 따라 일본금융시장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활력화가 급

선무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는 일본엔화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

하여는 1,200조엔을 상향하는 개인금융자산이 유리하게 운용되어 다음 세대를 담당

할 성장산업에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더 나아가 해외에서도 활발한 자금흐름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의 透明性, 信賴性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장메카니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의 最適配分이 실현될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현안과제이

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1996년 11월 시작된 금융개혁은 2001년까지 완성할 추진계

획을 관련 審議會(證券去來審議會, 企業會計審議會, 金融制度調査會, 保險審議會 및

外換去來 等의 審議會)에서 검토·보완하고, 또한 이러한 개혁을 일체화하여 완활히

추진하기 위한 金融制度改革連絡協議會 를 각 심의회의 대표자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동 협의회에서는 각 심의회간의 상호관련문제 등을 논의하여 최종 금융개혁관련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금융개혁은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여 <표 5>의

세부추진계획이 1997년 6월에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관련법률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1998년 3월 10일 閣議議決이 되었다.

5) 보험개발원, 「일본해외출장보고서(1995.4.16∼4.26)」,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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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 금융개혁 추진일자별 주요내용

날자 주요내용

1996년

11.11 하시모토총리 금융시스템개혁을 최대 중요과제로서 선정, 개혁추진 지시

11.15 대장성 장관은 증권거래심의회, 기업회계심의회, 금융제도심의회, 보험심의회, 외국
환등심의회 등 5개 심의회 회장에게 2001년까지 금융시스템개혁에 관한 검토지시

11.29 증권거래심의회, 종합부회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한 論点整理 를 작성,
공표

12.19 외국환등심의회·법제특별부회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의 개정에 대
한 심의를 완료하고 총회에 보고

12.26 금융제도조사회·금융기능활성화위원회에서 금융기능활성화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금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를 공표

1997년

1.16 개혁의 최선단으로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개정에 대하여 에 대한 답신

1.30 금융시스템 개혁연락협의회 를 설치, 제1회 합동회의 개최

2. 7 기업회계심의회는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안(공개초안) 을 공표함

3.21 금융시스템개혁연락협의회 제2회 합동회의 개최

3.28

금융·증권·보험분야을 포함한 각 분야의 규제제완화방안을 반영한 규제완화추진
계획의 재개정 을 閣議決定

제도면에서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키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활성화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발표

3.31 불량채권처리촉진을 위해 담보부동산등 유통화종합대책 을 제정

4.18 심의회 검토사항이나 조치내용을 알기 쉽도록 정리한 現狀整理 발표

5.13 증권거래심의회, 파생상품특별부회는 유가증권관련 점두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를
마련함

5.16
외환 외국무역관리법 개정안 국회에서 가결·성립

증권거래심의회·종합부회에서 Working Party主査報告 를 결정

보험심의회·기본문제부회에서 사무국의 논점메모 제시

5.23 금융시스템개혁연락협의회 제3회 합동회의 개최

6. 6
기업회계심의회총회 개최,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에 관한 최종의견서 , 금융상품·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의 논점정리(중간보고) 를 공표, 기업재무간담회는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검토시 논점정리 를 심의회에 보고

6.13

증권거래심의회총회 개최(최종보고서 공표)
금융제도조사회총회 개최(답신 공표)
보험심의회총회 개최 (최종보고서 공표)
금융시스템개혁연락협의회 제4회 회의개최, 금융시스템개혁플랜의 결정에 있어-

금융시스템개혁의 기본적 시점- 을 결정 공표

금융시스템개혁플랜-개혁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책정

6.30 금융관계 규제의 철폐 등에 대한 신문발표

7.31 금융·증권관계 규제의 철폐 등에 대한 신문발표

11.28 국외송금등에 관한 자료정보제도, 민간국외채에 관한 본인확인제도의 정비 등에 대
한 법률안 가결·성립

12.3
정부세제조사회 금융과세소위원회 중간보고

벌칙의 정비를 위한 금융관련법안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가결·성립

12.5

지주회사설립금지 해금에 수반한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 은행지주
회사의 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련한 합병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성립

지불보증제도에 관한 연구회보고서 결정

1998년

1. 9 1988년도 세제개정요강 閣議決定

1.30 은행그룹의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간담회보고서 결정

2. 3 SPC법에 관한 간담회논점정리(중간보고)

3.10 금융시스템개혁법률안 閣議議決(정기국회 통과시 98.12.1부터 시행될 예정)

자료 : http :/ / www .mof.go.jp / big-bang/ bb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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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 의결안은 1998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는 경우 1998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개혁의 추진계획은 다음 네가지 기본적 방향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첫째, 推進計劃의 透明化이다. 이는 각 세부 개혁을 총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계획(Time Schedule)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둘째, 명확한 이념하의 廣範圍한 市場改革이다. 금융개혁의 기본이념은 시장원

리가 작동하는 자유로운 시장으로(Free),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Fair),

국제화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시장으로(Global) 라는 3원칙6)에 입각하여 일본의

금융시장을 런던, 뉴욕 등과 같이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셋째, 利用者의 便宜를 圖謀한 것이다. 각 심의회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이용자

의 입장에서 본 개혁이라는 관점으로부터 투자가·자금조달자의 선택권 확대,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쟁의 촉진, 이용하기 용이한 시장으로의 정비, 신뢰할 수 있

는 공정·투명한 거래의 구성·규정의 정비이다.

넷째, 金融制度의 安定이다. 본 개혁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不實金融機關에 대한 早期是正措置의 도입이나 정

보공시(disclosure)의 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제도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金融改革 主要內容

1998년 3월 10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제도개혁법안(金融システム改革のた

めに關係法律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案)은 保險業法,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法, 證券去

來法, 證券投資信託法, 銀行法 등 24개 법안7)을 일괄로 처리하는 법안으로서 금융제

6) Free(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자유로운 시장으로)는 은행·증권·보험분야로의 진입촉진, 장단기적인

상품규제의 철폐, 증권·은행의 취급업무 확대, 각종 수수료의 자유화, 자유로운 외환거래(은본주의

철폐), 1200조엔의 개인저축의 효율적 운용(자산운용업무규제의 개정과 정보공시의 충실 및 철저)이
며, Fair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자기책임원칙의 확립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제

규정의 명확화와 제 규정의 위반에 따른 적극적인 제재조치발동이며, Global은 파생상품 등의 전개

에 대응한 법제도의 정비, 회계제도의 국제표준화실현, 국제적인 감독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7) 1998년 3월 10일 閣議議決된 法案은 증권거래법,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 금융제도및증권거래제도

개혁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갱생수속의특례등에관한법률, 증권투자신탁법, 유

가증권에관한투자고문업의규제등에관한법률, 주식등보관및振替에관한법률,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외국위체은행법, 신용금고법, 노동금고법,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협동조합에의한금융사업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농립중앙금고법, 상공조합중앙금고법, 보험업법, 손해보험요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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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표 6> 일본의 금융개혁 추진일정

추진내용 1997 1998 1999 2000 2001 비고

①투자가·자금조달자의 선
택폭 확대

- 투자신탁상품의 다양화
- 증권종합구좌 도입
- 증권파생상품의 전면해금
- ABS(자산담보증권) 등 채
권의 유동화

- 외환법 개정

──
──
──

──

──
──

──

○
※
○ 개별주식옵션은 97.7개시
○

※ 98.4 .1 시행

②중개자서비스의 질향상
및 경쟁의 촉진

- 증권회사의 업무다양화
- 지주회사제도의 활용
- 주식매매위탁수수료의 자

유화
- 증권회사면허제에서 등록

제로의 이행
- 증권자회사, 신탁은행자

회사의 업무법위
- 보험회사와 타금융업종간

의 진입

──
──

──

──

──

──

──

──

──

──

── ── ──

○
※ 98.3.11시행
○ 99년말까지 완전자유화

○

○ 99년 하반기중에 제한철폐

○ 2001년까지 실현

③이용하기 쉬운 시장으로
의 정비

-거래소집중의무의 철폐
-점두등록시장에서 유통면
의 개선

-미상장·미등록주식시장의
정비

──

──

──
──

○
○ 97년 7월 借株制度 도입완료
※

④신뢰할 수 있는 공정·투
명한 거래의 구성,규정의
정비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보완
-증권거래법의 공정거래규
정의 정비·확충

-투자자보호기금 및 보험계
약자보호기구의 창설

──
──

──
──

──

──
──

──→

─→ ○ 벌칙강화는 97.12.30 시행

○

주 : ※조치완료 사항, ○ 98년 정기국회에 법안제출이 예정된 사항

자료 : http :/ / www .mof.go.jp / big-bang/ bb30.htm

출단체에관한법률, 금융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조세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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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융시스템개혁의 관련법안에는 ① 特別目的會社(SPC : special purpose

company)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② SPC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③ 금융기관 등이 행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일괄청산에 관

한 법률안(일괄청산 네트워크법), ④ 금융업자의 사채발행 등에 의한 대부자금의 수

입에 관한 법률안(논뱅크사채발행법) 등이다. 동 법률안의 개요를 보면 <표 6>과 같

다.8)

가 . 資産運用手段 의 充實化

자산운용수단의 충실화는 투자가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유리한 자산운

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정비, 상품설계의 자유화, 유가증권의 점

두파생상품 도입, 유가증권정의의 확충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투자신탁의 정비는 전문적 능력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수단을

제공하고, 개인투자가 등의 증권시장으로의 참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會社型

投信 및 私募投信導入 등으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며, 상품설계에 대한 자유화와

아울러 판매채널을 확충하는 것이다. 상품설계의 규제는 투자가의 니드에 부응한

투자상품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개별상품의 承認制에서 報告制로 전환되며, 투자신

탁상품이 은행을 시작으로 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

를 위해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거 등록을 받아 本體에서 투자신탁의 창구판매

가 가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법이나 은행법상에 증권파생상품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전면해금

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개별주식옵션은 1997년 7월에 이미 도입되었으며 이번

에 유가증권 점두파생상품이 전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의 범위에 Covered Around나 예탁증서를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투자

가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종류가 확대되고 있어 투자가가 구입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나 . 서비스提供채 널의 活性化

금융기관이 시장이용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8) 「金融システム改革法案を閣議議決」, 『インシュアランス』(第3791 , 1998. 3. 19)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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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自由化, 價格自由化, 相互進入促進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증권회사 서비스제공의 다양화로는 증권거래법상의 증권회사 전업규정을 삭제하

여 업무의 다양화를 기하고, 자산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전업을 원칙으로 하되 증권

업도 포함하여 가능한 폭 넓은 겸업을 인정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로는 이용자가 내용과 가격을 비교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매매위탁수수료를 1999년말까지 완전자유화되며, 그리

고 보험요율산출단체가 산출하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보험요율 사용의

무가 폐지된다.

진입의 촉진은 금융기관간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서 활력과 특색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고 이용자가 목적과 니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증권회사의 허가제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되

유가증권 원인수업무, 유가증권점두파생상품 거래업무 및 사설거래시스템 관련 업

무에 대하여는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업종간의 자회사

에 의한 진입을 허용하여 금융기관간 상호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계 자

회사에 대하여도 잔여업무범위제한이 1999년도 하반기에 철폐될 예정이다. 셋째, 보

험업에 있어서 WTO승인에 따른 규정의 정비이다. WTO금융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의 국회승인에 수반에 필요한 제3분야의 격변완화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다.

다 . 金融市場制度 의 整備

투자가나 자금조달가가 종래의 거래소시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과 자금조달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시장의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일

본 시장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매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진행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른 개혁조치로는 첫째, 투자가의 니드에 부응한 다양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에 규정된 거래소집중의무를 폐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거

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규정도 정비된다. 둘째, 증권거래소의 설

립절차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합병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거래소관련제도를 정비

한다. 셋째, 기업이 주식유통시장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점두등록

시장의 보완적 위치를 개정하여 거래소시장과 동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법개정

이 불필요한 차주제도 및 신용거래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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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투자자가 미국 등에서 보급되어 있는 전자거래서비스인 사설거래시스템(PTS9))를

일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PTS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허

용한다. 그리고 미상장·미등록주식시장의 정비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라 . 金融機關의 信賴 性 確保

일본에서 1990년대 들어 경영파탄으로 도산한 금융기관은 64개로 이중 신용조합

이 46개로 가장 많으며, 은행은 9개 파산하였다. 특히, 1997년 들어 도시은행, 증권

회사, 보험회사 등 대형금융기관이 연이어 도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7> 참

조).

<표 7> 1990년대 금융기관 경영파산수 추이

(단위 : 개)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은 행

증 권

보 험

신용금고

신용조합

1
-
-
1
7

-
-
-
1

10

-
-
-
-
8

1
-
-
-
7

2
-
-
2
6

5
4
1
-
8

9
4
1
4

46

계 9 11 8 8 10 18 64

자료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일본의 경영파탄 금융기관 처리현황」, 해외사무소조사자료 97-13, 1997.12, p.1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공시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규정을 개정하거나 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규정하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

시에 금융기관의 파산시 투자자·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예정이다. 첫째로는 정보공시제도의 충실화와 공정한 거래제도확보이다. 이는 투

자자가 기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결기준 정보공시제도를 정

비하고, 증권시장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규

정을 정비하고 확충한다. 둘째로는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건

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보호제도를 충실화하는 것으로 다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9) PTS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동시에 다수 고객의 상대방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개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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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회사 등의 업무·서비스다각화에 수반하여 利益相衝으로 인해 투자가가

손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규제를 법령상에 명확히 하고 고객에 대한 설

명의무를 법률화한다.

② 예금자나 투자가 등이 금융기관선택시에 사용되는 정보를 충실화하기 위하여

정보공시제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새로운 형식의 재무제표,

불량채권 등을 공표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증권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설명서류를 영업소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한다.

③ 은행,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자회

사를 포함한 은행 그룹 등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사업회사의 주식보유제한, 연결기

준 정보공시, 신용규제 등의 규정을 제정한다.

④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증권거래

법상에 의무화함과 아울러 공표도 의무화한다.

⑤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자산의 구분관리를

법률상에 의무화한다. 또한 현행 재단법인인 寄託證券補償基金을 증권거래법상의

법인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投資者保護基金으로 하여 증권회사의 가입을 의무화하

고, 보상한도액도 증권사 1개사당에서 고객 1인당으로 변경한다.

⑥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新保險業法에 도

입된 保險契約者保護基金에 추가하여 새로운 가칭 保險契約者保護機構 를 도입하

고 이와 더불어 조기시정조치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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